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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2018. 7. 24. 고 2017다256828 결

【보험 】, [공2018하,1763]

【 시사항】

[1] 보험약  해 에 어   원  

[2] 갑   내시경 검사    직 에  크 가 1㎝ 미만   견 어 술  았고, 병

리 사가 실시한 직검사 결과   갑  주  상 사가  에 하여 ‘직  악  신

생 ’ 라는 진단  하 는 ,   갑  그 우   병 보험 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  

약 에  한 ‘암’에 해당하는지   사안에 , 보험사고 또는 보험  지 액   하여  보험

약  규 하는 ‘암’  객  다  해 어 약  항  뜻 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

것 어  약  규 에 한  5  2항 에  한   원 에 라 갑  과 같  

상  직  암  3차 개  한 질병·사 상 ‘  악  신생 ’  보험약 에  

한 ‘암’에 해당한다고 해 함  타당한 도,  달리 본 원심 결에는 약  해 에 한 리 해  

못  다고 한 사  

【 결 지】

[1] 보험약  신 실  원 에 라 해당 약  과 취지  고 하여 공 하고 합리  해 하 , 

개개 계약 당사 가 도한 나 사  참 하지 않고, 평균  고객  해가능   보험단체 

체  해 계  고 하여 객 ·  해 하여야 한다.  같  해  거  후에도 약  항  

객  다  해 고, 그 각각  해  합리  는 등 당해 약  뜻  하지 아니한 경

우에는 고객에게 리하게 해 하여야 한다. 

[2] 갑   내시경 검사    직 에  크 가 1㎝ 미만   견 어 술  았고, 병

리 사가 실시한 직검사 결과   갑  주  상 사가  에 하여 ‘직  악  신

생 ’ 라는 진단  하 는 ,   갑  그 우   병 보험 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  

약 에  한 ‘암’에 해당하는지   사안에 ,  보험약  ‘암’  ‘한 질병·사  본

에  악  신생  는 질병’ 라고 하고 는 , 우리나라 병리학 에 는 갑  과 같  크

가 1㎝ 미만 고 막 과 막하 에 한   없는 직  암 , 계보건  2010  

계 양 에  한 신경내 비 양  L 포 타  양  가능  므 , 한 질병·사

상 도 행태코드 ‘/1’  하여 경계  양  보는 것  타당하다는 견해  시하 고, 러한 

병리학  체계는  병리 사가 동 한다는 에  그 합리  리 할 수 없 므 , 

  보험약 에  한 ‘암’  해 하는 것도 객 과 합리  나,  보험약  ‘암’  미에 

하여 3차 개  한 질병·사  과 그 어만  하고 고, 3차 개  한 질

병·사  과 그 어에 실하게 해 하  갑  양  악  신생  는 질병  암  

보는 해 도  가능하고 그러한 해  객 과 합리 도 므 , 보험사고 또는 보험  지 액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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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 보험약  규 하는 ‘암’  객  다  해 어 약  항  뜻  하지 

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어  약  규 에 한  5  2항 에  한   원 에 

라 갑  과 같  상  직  암  3차 개  한 질병·사 상 ‘  악  신

생 ’  보험약 에  한 ‘암’에 해당한다고 해 함  타당한 도,  달리 본 원심 결에는 약  해

에 한 리 해  못  다고 한 사 . 

【참 】

[1] 약  규 에 한  5  / [2] 약  규 에 한  5  

【참 】

[1] 원 2010. 12. 9. 고 2009다60305 결 (공2011상, 100), 원 2011. 4. 28. 고 2011다1118 

결 , 원 2016. 10. 27. 고 2013다90891, 90907 결 (공2016하, 1752) 

【 】

【원고, 상고 】 원고 

( 리  변 사 수) 

【피고, 피상고 】 삼 생 보험 주식 사  1  ( 리  ( 한) 지평  1 ) 

【 상 결】

【원심 결】 울 앙지  2017. 8. 10. 고 2016나57177 결 

【주 】

원심 결  하고, 사건  울 앙지 원 합 에 한다. 

【 】

상고  단한다. 

1. 보험약  신 실  원 에 라 해당 약  과 취지  고 하여 공 하고 합리  해 하 , 

개개 계약 당사 가 도한 나 사  참 하지 않고, 평균  고객  해가능   보험단체 

체  해 계  고 하여 객 ·  해 하여야 한다.  같  해  거  후에도 약  항  

객  다  해 고, 그 각각  해  합리  는 등 당해 약  뜻  하지 아니한 경

우에는 고객에게 리하게 해 하여야 한다 ( 원 2010. 12. 9. 고 2009다60305 결 , 원 201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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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8. 고 2011다1118 결 등 참 ). 

2. 원심 결  에 하 , 다 과 같  사  알 수 다. 

가. 1) 원고는 피고 삼 생  보험 사( 하 ‘피고 삼 생 ’ 라고 한다)  사 에 피보험   수  

신  하여, 2001. 1. 31. ‘삼 생  당 신 람건강생 보험’, 2001. 9. 22. ‘ 당 삼 신보험’, 

2007. 1. 12. ‘ 당 삼  리빙케어 신보험’  각 체결하 다. 

2) 원고  우   1  1998. 9. 5. 피고 신한생 보험 주식 사( 하 ‘피고 신한생 ’ 라고 한다)  사

에 피보험   수  원고  하여 ‘ 당 뉴슈 참신한건강보험’  체결하 다(  같  1)항과 2)항

 보험계약들  합하여 하 ‘  사건 각 보험계약’ 라고 한다). 

나.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‘암’  에 하여는, ‘암’ 란 ‘한 질병·사  본 에 

어  악 신생  는 질병(별  3, “악  신생  ” 참 )  말한다’고 규 한다. 그 별  3(악

 신생  )에 는, 악  신생  는 질병  3차 개  한 질병·사   다 에  

질병  말한다고 하 , 그  하나   ‘C15-C26’에 해당하는  악  신생  들고 고, 

4차 개  후 한 질병·사 에  가  에 해당하는 질병  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

한다고 규 한다. 

또한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, 암  진단  해 병리 또는 상병리  사 격  가진 

에 하여 내 야 하고, 그 진단  직 또는 액검사에 한 미경 견   하여야 하나, 러한 

병리학  진단  가능하지 않  에는 암에 한 상학  진단  암  거  다고 규 한다. 

다. 한 질병·사 (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, KCD)는 한민 에  

료  사망원 통계 사 등 질병   사망 료  그 질  사 에 라 체계  한 료 다. 

한 질병·사 는 3편 ‘내 시   4단  숫  항 ’ 2 에  신생 (neoplasms, 

C00-D48)  행동양식에   신체 에 라 하여 질병  여한다. 러한 질병 

 하  해 는 4편 ‘신생  태 ’  참 하여야 하는 , 여 는 신생  직학  

태   하여 양학 질병 (ICD-O)에 라 5 리 숫   태  고 다. 

처  4 리수는 신생  직학  태  시하고, 사   다 째 리수는 그 행동양식  시한다. , 

4편  신생  행동양식  악 (malignant) 고 원 (primary site)에 재하는 경우에는 행동양식 

 ‘/3’  여하고, 양 지 악 지 실한, 경계  악 , 낮  악  재 , 실한 악  재

(uncertain whether benign or malignant, borderline malignancy, low malignant potential, uncertain 

malignant potential)  경우에는 행동양식  ‘/1’  여한다. 행동양식  ‘/3’  신생  한

질병·사  3편 2  C00-C97에 해당하는 ‘악  신생 (malignant neoplasms)’  고, 

‘/1’  신생  D37-D48에 해당하는 ‘행동양식  또는 미상  신생 (neoplasms of uncertain and 

unknown behavior)'  다. 

라  직  암 [ 암 , 시 드 양(Carcinoid tumor)]  경우, 한 질병·사  4편에 

 태 가 ‘M8240/3'  악  신생 에 해당하여, 3편에  ‘직  악  신생 ’  질병 

 C20에, 태 가 ‘M8240/1'  ‘행동양식  또는 미상  신생 (경계  양)’  질병 

 D37에 해당한다. 다만 한 질병·사 에는 직  암  크 , , 도 등  보  

하여 질병  수 하고 지 않다. 

라. 한 질병·사  4편 신생  태 에 , 직  암  다 과 같  태 가 변경

었다. 

1) 1995. 1. 1. 시행  3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는 ‘ 수  한 다  에  생한 상

 암 [carcinoid tumor (except of appendix M8240/1) NOS]’  태  ‘M8240/3' , ‘

수에  생한 상  암 (carcinoid tumor NOS, of appendix)’  ‘M8240/1'  한다. 는 

2003. 1. 1. 시행  4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도 같다. 

2) 2008. 1. 1. 시행  5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는 ‘ 실한 악  재  암 (carcinoid 

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)’  ‘M8240/1' , ‘ 수  한 다  에  생한 상  

암 ’  ‘M8240/3'  하 다. 는 2011. 1. 1. 시행  6차 한 질병·사 에 도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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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한 질병·사  2  지 에 한 보 료  할 수 도  마  통계청 간 2014  

한 질병·사  코 지 에는, 암  태  코드에 하여 ‘직  암  1등  크 가 1

㎝ 미만 고   근   없는 경우에는 행동양식  /1  할 수 다’고 재 어 다. 그러

나 질병코드지  내  한 질병·사  상  에는, 한 질병·사 가 우  

고,  내  2016  한 질병·사  코 지 에 는 삭 었다. 

3) 2016. 1. 1. 시행  7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는 ‘ 실한 악  재  암 ’  

‘M8240/1' , ‘상  암 ’  ‘M8240/3'  하 다. , 생  별하지 않고 상  

암   악  하 다. 특  상  암 (M8240/3)에는 ‘신경내 비 양 1등

(neuroendocrine tumor, grade 1)’  어  가 어 등    체 었다. 에 앞  2011. 9. 

개  양학 질병  3편(ICD-O3) 역시 직  암  그 가 수돌 지  하지 않고 

 악 (M8240/3)  하는 것  개 었다. 

마. 직  암  근 신경내 비 양(neuroendocrine tumor, NET) 라고 고, 계에 생  것  

악  양(암) 지, 경계  양(borderline tumor) 지 란  었다. 한병리학 가  료  참고하

여 한 2008  (병리 사  한 계 암등 에 한 안)과 2012  에 는, 직 에 생  

신경내 비 양  포(L cell type)  1㎝ 미만 고 1등 (Grade 1)    없다 , 행동

양식  ‘/1’  경계  양에 해당하여 D37 , 그  경우에는 악  양에 해당하여 C20  

할 것  안하 다. 2012   하  하여 병리 사들  상  한 사 결과에 

 다수 답 가  같  에 동 하 다. 

. 원고는 2015. 2. 11. 산시에 는 ○○○○ 과 원 에   내시경 검사    직 에 (

하 ‘  사건 양’ 라고 한다)  견 어  술  았다.  병원  병리 사  2 는  

사건 양에 한 직검사  한 후 ‘직  암 , 크  0.4㎝ × 0.3㎝, 에 양  견 없다’는 내

 직병리검사결과보고  하 다. 그 후  병원  원고 주  상 사  3   직병리

검사결과보고   2015. 2. 14. 원고   병  ‘직  악  신생 , 한 질병  

C20’  재한 진단  하 다. △△ 학 병원  원고 주  상 사  4 도 2015. 4. 14. 

원고  질병에 하여 ‘악  신생 (직  암), 한 질병  C20'  진단하 다. 

사. 그러나 가 릭 학  병원 에 한 각 진료 감 탁 결과에 는, ‘원고  양  직  

신경내 비 양  크 는 1㎝ 미만 고, 도는 직학  G1 ,  도는  없다’, 

‘직  신경내 비 신생   악  양에 해당하는 것  아니고, 직  암   1㎝ 미만 고 직학

 1등   없는 양  경계  양  하여야 하는 , 병리학  견상 원고  양

 그 크   도에 비 어 경계  양  하는 것  타당하다, 한병리학 에  한 에

도 러한 직  암 에 해  태코드 /1  여하여야 한다는 에 견  하 다’, ‘원고  상

사가 내린 진단 내  병리 사  직병리결과지   한 것 는 하나, 2014 도 한 질병·사

 질병 코 지 에  태코드 8240/1, 한 질병·사  D37.5  행동양식  또는 미

상  신생  보는 것  맞다’는 취지  학  견  시 었다. 

3.  앞  본 리에 비 어 살펴본다. 

가.  사건 양 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한 ‘암’에 해당하는지  살펴본다. 

1)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‘암’ 란 한 질병·사  본 에  악  신생  는 질

병  미하고, 별 3에  한 질병·사  과 그 어  하여 악  신  는 

질병  3차 개  한 질병·사 에 고, 4차 개  후 한 질병·사 에   질병 

에 가  암  하는 질병  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도  규 한다. 러한 약 규  취지

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시  한 질병·사 에 라 ‘암’에 해당하는지  하 , 보험계약 체결 당

시에는 악  신생  보지 않  것 라도 보험사고  생 시 ,  해당 질병  진단  시   가

 근에 개 ·고시  한 질병·사 에  새 게 악  신생  포함하 ,  악  신생  보아 

보험  지 하겠다는 미  보아야 한다. 

2)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 시한 3차 개  한 질병·사 에  경우  사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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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  사건 각 보험계약에  한 ‘암’에 해당하는지  살펴본다. 

우리나라 병리학 에 는,  사건 양과 같  크 가 1㎝ 미만 고 막 과 막하 에 한  

 없는 직  암 , 계보건  2010  계 양 에  한 신경내 비 양  L 포 

타  양  가능  므 , 한 질병·사 상 도 행태코드 ‘/1’  하여 경계  양  

보는 것  타당하다는 견해  시하 다. 러한 병리학  체계는,  료  참고하여 한 한병

리학  2008 과 2012   내 과 에 포함  사 결과,  병리 사가 동 하

는 것  보 다는 에 , 그 합리  리 할 수 없다. 라     사건 각 보험계약  

약 에  한 ‘암’  해 하는 것도 객 과 합리  갖는다. 

그러나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 ‘암’  미에 하여 3차 개  한 질병·사  과 

그 어만  하고 다. 3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는, 시  ‘ 수  다  에

 생한 상  직  암 ’  양  크 나  도 등 체  질  하지 않고 태 

 ‘M8240/3’  하고, ‘ 수에  생한 상  직  암 ’  ‘M8240/1’  한다. 그 에 

3차 개  한 질병·사 에 는 직  암  크 , , 도 등  보  하여 질병 

 수 하고 지도 않다. 라  3차 개  한 질병·사  3편  4편  악  신생  

과 어에 할 경우, 수가 아닌 직 에  생한 암  ‘M8240/3'에 해당하는 악  신생 , 

질병  ‘C20’  하는 것  그 과 어에 실한 해 다. 

결  보험약  해  에 ,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보험사고 또는 보험  지 액   

하는  규 한 3차 개  한 질병·사  과 그 어에 실하게,  사건 양  

악  신생  는 질병  암  보는 해 도  가능하고, 그러한 해  객 과 합리 도 

다. 

라   사건 각 보험계약  보험사고 또는 보험  지 액   하여,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

 규 하는 ‘암’ , 객  다  해 어 약  항  뜻 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. 그

러므  약  규 에 한  5  2항  규 하는   원  하여, 상  직

 암  3차 개  한 질병·사 상 ‘  악  신생 ’에 해당하므  질병  

‘C20’  여 다고 해 함  상당하다. 

3) 한편 7차 개  한 질병·사 상 신생  태 에 , 병  하게 든 ‘상

 직  암 ’  악  신생 에 해당한다. 특  7차 개 에 는  사건 양  진단  

‘neuroendocrine tumor grade 1'  태  M8240/3  어  가하 므 ,  사건 양  

M8240/3에 해당하는 것  하고, 행동양식 가 ‘/3’  상 그 질병 는 ‘C20'  

어야 한다. 

나.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암  진단  었는지  살펴본다.  사건 각 보험약 에 

, 암  진단  병리학  진단  가능한 경우에는, 병리 사에 하여 직검사 또는 액검사에 

한 미경 견   하여야 한다.  사건 양에 하여 상병리 사가 직병리검사  실시하

여 ‘1cm 미만  신경내 비 양(neuroendocrine tumor)    견 없다’는 내  직병리

결과보고  하 다. 원고  주  상 사들    원고  병  한 질병  

C20에 해당하는 직  악  신생 (암)  진단하 다. 처럼 병리 사  병리 직검사결과보고  등  

 상 사가 병  진단 에 재하 다 , 는  사건 각 보험약 에  말하는 병리학  진단  

‘암’  진단  었다고 보아야 한다. 

다. 원심   달리 아래  같  사  들어, 원고  진단  병   사건 각 보험계약  약 에  규

하는 ‘암’ 나 ‘ 한 암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. 

1)  사건 양 , 직병리검사  한 병리 사가 직  암 라는 견만 시하  뿐 암 라는 

견  시하지 않았고, 병리 사  진료  감 는 경계  양 라고 하 므 , 직병리검

사결과보고  탕  상 사가 한 진단 만 는 암  진단  사실  하  어 다. 

2) 진료  감  학  견에 ,  사건 양  실한 악  재  행동양식  또는 미

상  신생  ‘경계  양’  하여야 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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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 사건 각 보험약 에  하는 ‘암’  ‘한 질병·사  본 에  악  신  는 

질병’ ,  사건 양  3차, 4차  7차 각 개  한 질병·사 에 하 라도  사건 양

 양 지 악 지 실하므  암에 해당한다고 보  어 다. 

라. 러한 원심  단에는 약  해 에 한 리  해하여  사건 각 보험계약 약  해  그  

 다. 

4. 그러므  원심 결  하고, 사건  다시 심리· 단하도  원심 원에 하  하여, 여  

 견  주 과 같  결한다. 

 (재 ) 신 상 (주심) 택


